
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(가족돌봄) 신청 접수
□ 가족돌봄 :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가족생활수당 월 40만원 지원하고, 가족

에게 선택형 서비스 및 사례관리 제공
구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및 맞춤돌봄 지원사업

신청기한 ’24. 8. 9.(금) ~ 8. 20.(화)

신청대상자 18세~65세 최중증 발달장애인

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

향후일정 대상자선정심의회 의결 후 대상자 개별 통보

 ○ 제출서류
   - 읍면동 제출 시 : ① 사업 신청서 ② 사업 지원제외 대상 확인서, ③ 선정기준표, ④ 

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
 ○ 신청 제외 대상자

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□ 65세 이상인 자(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는 제외)
□ ｢장애인복지법｣ 제32조의2(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)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

및 외국인
□ 취업자(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, 국민연금법,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

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)
□ ｢장애인복지법｣ 제58조(장애인 복지시설)에 따른 장애인 시설*에 입소·이용하는 자, ｢경기도

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｣ 제2조에 따른 자립생활주택 및 자립생활체험홈에 입주한 자
   * 장애인 거주시설, 지역사회재활시설(복지관, 주간보호센터 등), 직업재활시설, 의료재활시설 등
□ ｢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｣ 제9조부터 제19조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
□ ｢장애인복지법｣ 제21조(직업), ｢장애인복지법시행령｣ 제13조의2(장애인일자리 사업 실시)에 따른 

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 
□ ｢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29조의2(주간활동·방과 후 활동 지원)에 따라 

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
□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활동지원(활동보조·방문목욕·방문간호) 대상자 

(등급만 있고 급여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신청 가능)

참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및 맞춤돌봄 사업 주요내용

<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>

구분 주요 내용

사업대상

 경기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5세 이하 최중증* 발달장애인

  * 최중증 발달장애인 선별도구에 따라 선정

  ※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,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문인력 

양성 및 맞춤돌봄 대상은 제외

사업기간  ‘24. 4. ~ 12.

가족생활수당  월 40만원 정액 지급

맞춤서비스

 (공통) 공공서비스 안내 및 연계
  - 부모심리 상담, 개인별지원계획, 주간활동서비스, GPS 사업, 통합돌봄 등

 (선택) 지역사회 서비스 및 가정방문형 서비스(택1)
  - 경기도 부모휴식지원사업, 시각장애인 마사지

  - 홈케어 서비스, 부모양육 코칭

정기 사례관리  정기적으로 가정 방문하여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


